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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가 나에게 도움을 줄까요?

뉴질랜드로 이민 온 근로자들 중 많은 사람이 접객업에 
종사합니다.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그 기간 동안 즐겁게 일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데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임시 비자로 체류한다고 하더라도 당신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고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뉴질랜드의 접객 산업은 근로자의 고국의 환경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키위가 
일하는 방식, 대화하는 방식, 교류하는 방식은 나름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접객업에 종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지원과 조언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가이드에서 다루는 중점 분야
이 가이드는 뉴질랜드에서 접객업 (식 음료 판매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뉴질랜드에 와서 이 분야에 종사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  제빵사

 >  술집 직원

 >  바리스타

 >  카페 직원

 >  카페나 레스토랑 매니저

 >  출장 파티 업체 직원

 >  주방장

 >  요리사

 >  주방 보조

 >  식당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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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접객업에 종사하기

뉴질랜드의 접객 산업에 관하여
뉴질랜드에서 접객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2015년에 108,000명에 달하였고, 
이 중 반 이상 (54.6%)이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접객업은 오클랜드에 집중되어있습니다. 2015년 뉴질랜드 전체 
접객업의 38%가 오클랜드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큰 시장은 캔터베리 
(13%)와 웰링턴(11.8%)1의 순이었습니다.  

Careers New Zealand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근로자 수가 적기 때문에 
접객업 종사자들이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고 합니다. 

뉴질랜드는 숙련된 주방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주방장은 뉴질랜드 이민성의 
장기 기술 부족 군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접객업소가 매니저를 
뽑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접객관련 직종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tinyurl.com/nzfoodwork

또는 Careers New Zealand 0800 222 733으로 직접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통역사가 필요하다면 랭귀지라인을 요청하십시오]

각주1 : Restaurant Association of New Zealand/Statistics New Zealand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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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접객업소에서 일하는 것에 관하여
뉴질랜드의 접객업은 다양한 나라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근로자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접객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활력이 넘치고 즐거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나 요일도 근로자에게 맞도록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접객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와 같이 일반적인 
직장 시간표를 따르지 않습니다. 밤에 일할 수도,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객과 일하는 직업에서부터 새로운 음식과 맛을 시식하는 직업까지 일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접객업에 종사하다 보면 일의 일환으로 많은 것을 배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접객업에서는 유연성과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접객업 근로자들은 사람들과 즐겁게 일을 하고, 어려운 일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접객업은 일을 하면서 
생동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분야일 수 있습니다.

정사장, 오클랜드 발모랄 상가에 위치한 쿵푸누들의 
이민 사업주.

근무 조건

 ƨ자격
접객업소에서 일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그와 관련되어 
뉴질랜드에 별도로 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많은 사업장에서 접객업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접객업 종사 경험이 

뉴질랜드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들의 
집에서의 관계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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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뉴질랜드 접객업계도 그 기술을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주류를 제공하는 직업이라면, 고용주는 매니저 자격증(Manager’s 
Certificate)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Licence Controller 
Qualification(LCQ)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serviceiq.org.nz

 ƨ근무 시간
접객업은 근무시간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일을 합니다. 카페들은 
낮 동안에만 영업을 하지만 그 외 많은 접객업소는 저녁과 주말에도 영업을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하에, 고용주는 근로자가 매주 다른 시간대에 일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근로자 명단(roster)에 
당신의 근로시간을 게시합니다.

근무 시간과 그 외 뉴질랜드에서 근로자의 최소 권리에 대해서는 다음 장의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파트타임 근로는 접객업에서는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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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주당 30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ƨ임금 요율
접객업에서 평균 임금은 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합니다. 지역, 위치, 직원의 기술 
정도도 임금 요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방장은 시간당 평균 $16에서 $25을 받습니다 (Career NZ, 2016)

다른 업종의 평균 급여는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http://tinyurl.com/wagesinhospitality

 ƨ유니폼과 복장 
접객업에 종사할 때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접객업소의 
직원들은 최소한의 위생을 지키고 단정한 복장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로 
식품위생과 관련되어있기 때문이지만, 안전을 지키고 고객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복장을 해야 하는지 
고용주와 미리 의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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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최소 권리

뉴질랜드는 법률로 접객업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최소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뉴질랜드 근로자의 최소 권리에 관하여서는 14개 국어로 정리 되어 

있으며, 다음 웹페이지를 방문 하시어 아랫 부분에서 찾아 보십시오.  

www.employment.govt.nz/minimum-rights-of-employees

고용 계약서 
근로자는 반드시 고용주와 서면으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계약서의 내용을 읽고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 내용 변경에 
대해 고용주와 협상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25쪽과 26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서는 반드시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서명을 해야 합니다. 모든 고용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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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사본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사본을 요청하고, 서명된 사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이후에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 사본이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가입을 결정을 
하는데 고용주가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고용주와 
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고용계약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employment.govt.nz/employment-agreements 

근로 시간
 
근로자와 고용주가 정한 근로 시간은 고용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 시간뿐만 아니라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 근무 요일도 
명시되어야 합니다.고용주는 타당한 이유와 적절한 보상이 없이는 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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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보다 더 많이 일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계약상의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할지 말지는 근로자가 결정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타당한 통보나 보상이 없이 계약서에 명시된 교대시간을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근로자는 통보 기간과 보상금에 대해 고용주와 협상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 내용은 고용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90일 수습 기간
일을 시작할 때 고용주가 90일간의 수습 기간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고용주는 급여를 지불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을 받아들일 지 아닐지는 근로자가 결정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내용은 고용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90일 수습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용주가 해고 하여도 근로자는 좋지 않은 
사유로 해고(부당 해고) 당했다는 이유로 법적인 불만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로부터 차별을 당했거나 괴롭힘을 당했다면 90일 수습 기간 
중이라도 법적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모든 최소 권리는 수습 기간에도 적용됩니다. 

수습 기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employment.govt.nz/trial-and-probationary-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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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과 세금공제
신입 또는 수습 사원이 아닌 16세 이상인 성인은 최저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매해 임금 요율을 검토합니다.

고용주는 급여를 통장으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수수료나 추가부담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서면 동의 없이 근로자의 급여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단, 소득세 원천징수, 학생융자금 상환, 
자녀양육지원금이나 법원 명령에 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모든 세금 공제는 
반드시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최저 임금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현재 최저임금 요율은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employment.govt.nz/minimum-wage

급여와 세금 공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http://employment.govt.nz/pay-deductions

휴식시간
접객업 종사자는 장시간 근무와 교대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규칙적으로 휴식 시간을 가져서 맑은 정신과 생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휴식은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고 더 행복하고 생산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휴식을 취하고 식사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재충전하고 
개인적인 용무를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휴식 시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쉬는 
동안은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주는 휴식 시간에 대해서 급여를 
지불해야 하지만, 식사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불 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식 시간이나 빈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휴식 시간과 길이에 
대해서는 고용주와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휴식시간은 10분에서 
15분을, 점심 시간은 최소한 30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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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객업에서 고용주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휴식 시간을 제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레스토랑에서 일을 한다면, 점심, 저녁시간과 같은 
바쁜 시간에는 휴식 시간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른 
한가한 시간대에 휴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주와 휴식 시간과 길이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휴식 시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employment.govt.nz/brea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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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풀타임으로 1년 동안 일을 하면, 1년에 한번 최소 4주간의 유급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원한다면 최소 2주간의 휴가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 근무자는 ‘시간에 비례하는’ 연차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하는 
주가 몇 주인지를 근거로 4 주간의 휴가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1주일에 3일간을 일을 한다면 12일의 연차 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접객업에서 가장 바쁜 시기인 여름은 고용주가 당신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이므로 연차 휴가를 가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고용의 유형

풀타임 근무 주당 30에서 40시간 근로시간

파트타임 근무 주당 10에서 15시간, 때로는 30시간까지 근로

임시직 요청을 받았을 때만 일을 하는 – 당신은 ‘대기자’- 그리고 
규칙적이거나 시간을 정해놓고 일하지 않음.

더 많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www.employment.govt.nz/types-of-employee

고용주가 ‘휴가비를 현찰로 지급(holiday cash-up)’할 의향이 있다면, 
근로자는 유급 휴가 대신 최대 1 주일에 해당하는 유급 휴가비를 현찰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근무자가 1년이 되기 전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그는 직장을 그만 둘 때 유급 휴가비 (holiday pay)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휴가비 계산 방법은 세전 급여와 총 소득의 8%에서 이미 
받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그 금액을 제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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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규칙적으로 일하지 않는 임시직이라면 고용주는 급여에 8%의 휴가급여를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을 ‘원천지급(pay-as-you-go)’라고 하며 이 
내용은 고용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8% 휴가급여는 급여 명세서에 
급여와는 별도로 명시되어야 하며, 직장을 그만둘 때는 별도의 연차휴가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접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는 규칙적, 또는 예상 가능한 시간에 
일을 하고 있지만 임시직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매 주말에 
일을 하거나 근무 시간표가 유동적인 경우) 

이때는 4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받는 대신 수입에 준한 연차휴가 급여를 
지불 받는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무 시간과 고용 상태에 대하여 
고용주와 명확히 해야 하며, 고용계약서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employment.govt.nz/annual-holidays

공휴일
연차 휴가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는 
공휴일(법정 공휴일)에 대한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공휴일이 평상시 일하는 날이라면 
그날 유급 공휴일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객업에서 공휴일은 대체로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고용주는 당신이 그날 일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이날 일을 하면 고용주는 당신이 일하는 시간에 대하여 통상 급여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일을 하는 공휴일이 평상시에 일하는 날이라면 다른 날을 정해서 유급 
공휴일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이것을 ‘유급 대체 휴일(alternative day 또는 
day in lieu)’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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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ƨ뉴질랜드 공휴일

새해 1월 1일

새해 다음날 1월 2일

와이탕이 데이(Waitangi Day) 2월 6일

성금요일(Good Friday) 매해 날짜 변동

부활주일 다음날 월요일(Easter Monday) 매해 날짜 변동

앤잭 기념일(ANZAC Day) 4월 25일

여왕 탄생일 6월 첫 번째 월요일

노동절 10월 넷째 주 월요일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복싱 데이 12월 26일

각 지방별 기념일 각 지방마다 다른 날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몰려있고, 평상시 그 날에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유급 휴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Mondayisation’이라고 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employment.govt.nz/mondayisation

근로자는 뉴질랜드 공휴일에서 다른 평일로 근무일을 옮겨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선의 (열린 마음으로, 솔직하고 공평하게)를 가지고 근로자의 
요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종교 행사나 특정 문화만 가지고 있는 
공휴일이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도 마찬가지로 공휴일을 옮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공휴일과 날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employment.govt.nz/public-holi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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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6개월 이상 한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 매년 5일의 유급 병가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와 배우자, 부양가족 (자녀나 부모)이 아프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병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6개월이 되기 전에 아프다면 고용주에게 병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급휴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병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employment.govt.nz/sick-leave

사별 휴가
6개월 이상 한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 직계 가족 사망 시 3일의 유급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에는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 부모, 자식, 
형제, 조부모, 손자,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의 부모가 해당됩니다. 만약 한번에 
한 명 이상이 사망하였다면 각각 3일의 유급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직계가족이 아니더라도 어떤 관계였는가에 따라 하루의 사별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병가와 사별 휴가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지속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노동자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사별 휴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employment.govt.nz/bereavement-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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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가
만약 아이가 태어났거나 그와 비슷한 조건이 된다면 유급 육아 휴가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를 보살피기 위한 유급 
휴가는 최대 18주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http://employment.govt.nz/parental-leave

급여 명세서와 기록 보존
고용주는 근로자가 일한 시간과 요일, 지급내역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휴일과 연차휴가, 병가, 장례 휴가와 같은 유급휴가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요구할 때 이 정보들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기록 보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www.employment.govt.nz/keeping-accurate-records 

IRD 번호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IRD 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가장 
높은 세금 요율이 적용됩니다. 

IRD번호 발급방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tinyurl.com/nztax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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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객업에서의 건강과 안전

일하는 중에 아프거나 부상을 입지 않는 것은 근로자와 가족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사업장은 반드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살펴야 합니다. 직장에서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 근로자는 적절한 훈련과 관리 감독을 받고, 알맞은 
도구를 제공 받아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일하는 동안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우려를 제기하거나 제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줘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지침이나 
정책, 절차 또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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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요인에 대한 숙지
접객업소에서의 위험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온의 액체, 고온의 성분, 불길

 >  연기와 증기

 >  냄비와 솥과 같은 무거운 물건

 >  칼, 육 절기, 채칼과 같은 날카로운 
날을 가진 도구들

 >  미끄러운 바닥과 쏟아진 액체

 >  전기코드와 함께 있는 잡동사니들

 >  식품 안전과 위생

 >  장시간 근로

 >  신체적 피로

 >  정신적 스트레스

 >  술이나(과) 약물에 취한 고객들

 >  폭력적인 고객들

 >  시끄러운 음악

 >  어둡고 좁은 공간

 >  화학약품과 세척제

 >  물건 들어 올리기

 >  깨진 유리나 그릇

팁:  위에서 나열한 위험 요소들의 위험 정도는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어떤 것을 가장 
조심해야 하는 지 매니저나 감독관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매니저나 감독관은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고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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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리
뉴질랜드 법으로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적절하게 통제된 작업장

 >  화장실, 세척시설, 응급처치와 같은 적절한 설비

 >  안전하게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충분한 훈련, 정보, 지원

 >  작업장에서 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결정에 기여함

 >  개인 보호 장비 제공 받음

 >  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대표자나 위원회 구성을 건의

근로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작업장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일이 위험하지 
않다는 확신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근로자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되면 그 일을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위험성이 염려되어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면, 매니저나 감독관에게 바로 
알려야 합니다. 

직장에서 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또한 
장갑이나 구급용 세안기(eye wash station)와 같은 개인 보호 장비 사용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개별 보호 장비를 무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 합니다.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 방법과 구급상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감독관에게 물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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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기일발) 모든 
위험요인이나 사건, 사고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사업장이 법적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업장은 근로자들이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우려를 제기하거나 덜 위험한 
방법에 대한 좋은 생각들을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업장이 당신과 다른 근로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염려되는 부분이나 제안이 있지만 직장에서 의견을 제기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건강과 안전 문제관련 담당자가 있다면 담당자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의견을 제기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  노조에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노조 대표자는 작업장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과 관련되어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다른 
부정적인 단계를 밟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건강과 안전, 그리고 관련 자원
직장에서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의문사항은 WorkSafe 0800 030 040 (24
시간)로 전화하십시오. [통역사가 필요하면 랭귀지라인을 요청하십시오]

근로 환경이 안전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되어도 위 번호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통화내용은 비밀이 보장될 것입니다.

카페와 레스토랑에서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http://www.worksafe.govt.nz/worksafe/hswa/risks-

by-industry/cafes-and-restaurants

ACC에서는 접객업소에서 부상을 피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ACC에서는 접객업소에서 부상을 피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tinyurl.com/nzfoodsafe 와  
http://tinyurl.com/nzfoodsafe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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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착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무엇이 부당착취인가? 
대부분의 뉴질랜드 고용주는 근로자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고용주는 뉴질랜드가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고 이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직장에서의 부당착취라고 
하며 뉴질랜드에서는 이것이 심각한 범죄입니다. 

직장에서의 부당착취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immigration.govt.nz/explo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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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객업에서 부당착취의 사례
뉴질랜드 접객업소에서 고용인을 심하게 대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무엇을 부당착취라고 하는지, 당신이나 아는 사람이 부당착취를 
당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사례

 

오클랜드 레스토랑 체인점의 사장들은 최근 근로자 부당 
착취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불법체류 중인 
사람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습니다. 

그는 하루에 11시간 동안 일을 하였고 한 주에 7일간 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레스토랑 사장은 이들 근로자들에게 
시간당 약 $2.60 을 지불하였습니다

체인점 사장도 여종업원을 고용하였고 그녀에게 자신의 
사택을 청소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녀는 한 주에 6일간, 매일 
11시간씩 일을 하였고 주당 $201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고용주는 그녀에게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녀의 비자 신청 시 고용주는 시간당 $15, 주당 30~40
시간 근로 조건으로 일자리를 제안한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것보다 훨씬 더 적은 
급여를 받고,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일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주방장을 구한다는 신문 광고를 보고 
찾아갔습니다. 레스토랑에 갔을 때 고용주는 바로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고용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실제로 취직을 한 것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9주간 
일을 하고 $40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숙소를 제공해주고 
비자 취득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소지하지 않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함

고용주는 이민과 
관련된 조언을 할 수 
없음

고용주는 이민과 
관련된 조언을 할 수 
없음

잘못된 고용계약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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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일을 하면서 겪는 부당착취의 전조들: 
 >  고용주가 겁을 주거나, 따돌리거나, 위협할 때

 >  여권과 현금을 당신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  도망칠 수 없도록 문이나 창문을 잠가 놓을 경우

 >  병원약속, 쇼핑, 친구와의 약속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때

 >  급여를 너무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할 때 

 >  고용주에게 빚을 갚기 위해 일을 하라고 강요 당할 때

 >  고용주에게 협력하지 않았다고 당신의 가족을 위협 (폭력, 감옥, 추방한다고 
위협) 할 때

 >  비자 취득을 도와주는 대가로 고용주가 돈을 요구할 때

 >  고용주에게 변상하기 위해 세금을 당신이 직접 내야만 할 때 

 >  이전에 작성된 고용계약서보다 더 나쁜 조건의 고용계약서에 서명해야 할 때

위에서 나열한 사례 중 당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도움을 청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도움을 청하는 지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정부기관에 
연락하기 두려울 수도 있지만 그들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고용과 관련된 기관의 역할
뉴질랜드의 고용 기준을 감독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ƨThe Labour Inspectorate (근로 감독기관)
뉴질랜드 사업체들이 근로자의 최소 권리를 지키고 있는지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더 많은 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www.employment.govt.nz/labour-inspect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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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ƨ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 (ERA :고용 관계 기관)
ERA에서는 고용과 관련된 사례들을 조사합니다. 급여 미지급, 고용계약서 
조항 위반, 부당해고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됩니다.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www.era.govt.nz

 ƨEmployment Court (노동법원)
가장 심각한 사례들은 노동법원에서 처리합니다. ERA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노동법원에서 사례를 다루게 됩니다. 노동 법원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참조: www.employmentcourt.govt.nz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다음의 뉴질랜드 정부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 자격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면 이민성과 연락하는 것이 많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제기하는 불만이 사실이라면 뉴질랜드 이민성과 근로 
감독기관은 당신을 공정하게 대할 것입니다.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는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www.immigration.govt.nz/explo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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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혁신고용부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s, 
MBIE) 콜센터 0800 20 90 20으로 연락하면 고용, 급여, 휴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도움이나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통역사가 필요하면 
랭귀지라인을 요청하십시오]. 업무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금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공휴일에는 문을 
닫습니다. 전화 내용은 비밀이 보장 됩니다.

 ƨ중재
MBIE에서는 고용주와 마찰이 있을 때 무료 중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MBIE 콜센터 0800 20 90 20 으로 연락하여 
문의하십시오. [통역사가 필요하면 랭귀지라인을 요청하십시오] 

중재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www.employment.govt.nz/mediation

이민에 관한 질문은 뉴질랜드 이민성 0508 558 855 (오클랜드 이외 

지역) 이나 09 914 4100 (오클랜드 내)으로 연락하십시오.  

[통역사가 필요하면 랭귀지라인을 요청하십시오]

14개 국어로 되어 있는 최소 근로 권리를 포함한고용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참조: www.employment.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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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근처 시민상담소(Citizens Advice Bureau, CAB)에서도 무료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시민상담소 위치 목록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cab.org.nz

무료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을 때는 Community Law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communitylaw.org.nz

조합

노동조합에서는 당신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습니다. 접객업에는 여러 분야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E tū:      www.etu.nz

 UNEMIG (이민자 연합 네트워트):   

www.unemig.org.nz

 Unite Union:  www.unite.org.nz 

만약 신체적인 위험 상황에 있다면 경찰 111로 전화하십시오.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익명으로 제보하려면 Crimestoppers 0800 555 111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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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접객업관련 용어
 ƨ레스토랑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단어들

86 메뉴가 다 팔렸거나 팔 수 없을 때 

A la carte ‘메뉴에서’, 메뉴에 정해진 가격으로 음식을 주문한다는 의미

Back of house 손님이나 고객을 직접 대하지 않는 직원을 의미하며, 다른 
의미로는 유지, 보수, 부엌, 사무실과 같은 비 접대영역을 
뜻하기도 함

Buffet 손님이 직접 여러 가지 음식 중에서 선택하여 가져가는 식사

Combi oven  건식, 습식 조리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콤비네이션 오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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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s  주니어 셰프

Convection 

oven

공기로 열을 순환시켜 조리하는 오븐

Cover 손님이나 고객. 예를 들면, ‘the restaurant had 100 
covers last night’

Expediter 준비된 음식이 고객이게 나가기 전에 음식을 체크하고 장식을 
얹는 일을 하는 사람

Front of house 고객과 직접 응대하는 직원. 접대 영역을 의미하기도 함

Grill chef 구운 요리, 주로 육류를 준비하는 주방장

Head/executive 

chef

헤드셰프. 부엌을 책임지는 주방장

Kitchen hand 부엌을 청소하고 그릇을 씻고, 재료 준비를 돕는 직원

Larder chef 샐러드, 차가운 육류, 치즈, 소스와 같은 차가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책임지고 있는 주방장

The pass 요리가 모두 준비되고 손님에게 나갈 준비가 되었을 때 요리를 
놓는 장소

Pastry chef 디저트, 케이크, 페이스트리, 구운 빵을 만드는 것을 책임지고 
있는 주방장

Party 한 집단의 사람들

Prep ‘preparation’의 줄임말. 음식이 만들 준비가 되었음을 말함.  
소스 만들기, 고기 커팅, 야채 다지기 등을 의미

Salamander 앞으로 열리는 고온 그릴로 주로 스토브 위에 설치

Sauté chef 기름에 볶는 요리를 책임지고 있는 주방장으로 소스도 준비

Service 손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 레스토랑은 아침, 점심, 
저녁 서비스가 있음

Sommelier 소믈리에. 와인을 손님에게 팔거나 권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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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s chef 수셰프. 두 번째 서열의 주방장

Sous vide 진공 포장된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과 정확한 온도에서 
중탕하는 방법

Table d’hôte 

(TDH)

몇 가지 요리 재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격이 정해진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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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ƨ주방 팀 도표

총주방장

헤드 셰프

수 셰프

수석 조리장

 
주니어 세프 주방 보조

 ƨ고객 담당 팀 도표

레스토랑 매니저

헤드 웨이터

바텐더 소믈리에웨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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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객업소에서 의사소통

 ƨ고객과의 대화 
뉴질랜드에서는 고객에게 예의 바르고 따뜻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은 당신이 일하는 곳에 소비를 하기 위해 온 것이므로, 그들을 편안하게 
느끼게 해 주는 것은 당신의 일입니다. 손님이 들어 올 때 ‘Hi how are you?’
라고 인사하고 나갈 때 ‘Have a nice day’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감독관이나 매니저에게 훈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손님은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 잘 알려진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손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키위가 원하는 것을 언제나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웨이터이거나 카페 직원, 바 직원일 경우 이것을 알고 있으면 고객과 의사 
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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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돌려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을 찾고 있습니다. 물을 가져다 주십시오.

닭이 좋아 보이네요. 닭 요리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소금을 좀 뿌려도 좋을 것 같은데요 소금 좀 가져다 주세요.

고객의 키위 식 액센트가 당신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잘 
못 알아들었다면, 짐작하기 보다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문하지 않은 음식이나 음료를 가져다 주는 것과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객이 음식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대체로 불만을 얘기할 때 예의 바르게 돌려서 말하는 편이므로 당신은 
고객이 불만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잘 이해하기 어렵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고객의 불만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강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우선 사과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동료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고객 불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감독관이나 매니저가 훈련을 할 
수도 있습니다.

 ƨ동료와의 대화
30 페이지 주방팀 도표에서처럼 많은 주방에서 위계질서를 중요시 여깁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지위가 하급에서 상급과 같은 위계 순서로 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뉴질랜드의 다른 업종과는 달리 접객업은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계적으로 상위에 있는 근로자가 하급에 있는 동료에게 
지시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듣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어떤 접객업에서는 일을 하는 동안에 직원들간에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대화를 금지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안전과 행복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응급상황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휴식 시간이나 일을 
시작하기 전 후에는 모국어로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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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만 사용하기' 정책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The Human 

Rights Commission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www.tinyurl.com/englishonlyworkplaces

동료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을 때는 다시 한번 천천히 말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또는 들은 말을 상대방에게 반복하여 들려줘서 당신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10kg의 양파와 5kg

의 당근의 껍질을 까고 다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점검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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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ƨ뉴질랜드 공식 언어
영어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영어 이외에 
마오리어와 뉴질랜드 수화(NZSL)의 두 개의 공식 언어가 더 있습니다.

접객업에 종사하다 보면 마오리어로 대화하는 것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흔히 사용되는 마오리어입니다.

Haere mai 환영합니다! 들어오십시오! 이리 오십시오!

Haera ra 안녕히 가십시오.

Hāngī 지열을 이용하여 요리한 음식

Hui 만남, 회의, 모임

Kai 음식, 식사

Kaimoana 해산물, 조개류

Kia ora 안녕하세요! 잘가! 감사합니다.

Kina 성게, 성게알

Koha 선물, 기부

Kūmara 고구마

Manaakitanga 환대, 친절

Manuhiri 손님, 방문자

Rēwena 감자 이스트로 만든 빵

Tangata whenua 원주민, 주인, 지역주민

Taonga 보물, 무엇이나 소중한 것

Waiata 노래, 성가

Whānau 가문, 지역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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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리어와 마오리 문화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www.newzealandnow.govt.nz/maori

현재 쓰이고 있는 NZSL의 사례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nzsl.vuw.ac.nz

 ƨ구어체
키위들이 사용하는 욕이나 구어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접객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관련된 전문 용어들을 익혀야 할 뿐 아니라 키위들이 사용하는 
단어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단어나 문장을 잘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동료에게 물어보십시오.

 ƨ욕설
욕은 뉴질랜드 직장에서는 아주 흔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방에서 욕을 
하는 것은 일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방장의 업무는 매우 
스트레스가 높으며, 일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욕을 통해 
긴장이 풀기도 합니다. 

어떤 문화적 배경에서 온 사람들에게 욕은 분노나 꾸짖는 것과 연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에서 욕은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합니다. 어떤 
키위는 기분이 좋을 때나 사람들과 농담을 주고 받을 때 욕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평상시 대화를 할 때 욕을 듣는다고 하여도 너무 신경 쓰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직원이 고객과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벼운 분위기의 직장이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동료에게 욕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나 아니면 특정인에게 욕을 
직접 하거나, 성차별, 인종차별적인 욕을 하는 것이 그러합니다. 이런 종류의 
욕을 계속하는 것은 괴롭힘에 해당되는 행위이므로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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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ƨ짓궂게 놀리는 것과 가벼운 농담
많은 주방에서 동료들 사이에 가벼운 농담을 주고 받습니다. 이것은 서로를 
가볍게 놀린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머리를 새로 했을 때 농담을 
주고 받는 것은 즐겁고 친밀하게 놀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벼운 농담은 
서로가 아주 잘 아는 사이에서 주고 받습니다.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는 것은 
서로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므로 팀워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담이나 놀리는 것도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농담이나 놀리는 것이 너무 지나치거나 오래 지속될 
경우, 또는 그런 말을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에게 할 경우, 이것은 불쾌함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직장에서 당신을 향한 농담으로 기분이 불쾌했다면 
당신의 기분을 나쁘게 한 당사자나 상관에게 그것에 대해 말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 내용이 성적인 것이나 인종적인 것이라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뉴질랜드에서는 직장 내 성적 또는 인종적인 성격을 띤 괴롭힘을 아주 심각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괴롭힘에는 불쾌감을 느끼는 성적 또는 인종적인 
언어사용이나 행동도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권리는 인권법(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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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1993)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성적, 인종적 괴롭힘과 차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www.hrc.co.nz/resources

 ƨ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였을 때는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불쾌감을 느꼈던 사건들을 기록하십시오.

 >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 하십시오.

 >  당신을 괴롭힌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 하십시오. 편지나 대리인을 통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  매니저에게 이야기 하십시오.

 >  MBIE에서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MBIE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중재기관에서는 
당신과 고용주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MBIE서비스 
연락처는 <상호참조>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차별을 경험하였다면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에 불만을 
제기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www.hrc.co.nz/enquiries-and-complaints

언어 지원 받기
키위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어를 배우는 것은 뉴질랜드에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거주하는 곳 주변에서 영어수업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www.newzealandnow.govt.nz/english

직장 내 키위 의사소통에 대한 유용한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worktalk.immigration.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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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 도착

New Zealand Now
New Zealand Now라는 웹사이트에는 뉴질랜드에서의 생활과 일에 관한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면 뉴질랜드의 생활, 직업, 주택, 학교 
교육, 문화와 같은 맞춤 정보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참조: www.newzealandnow.govt.nz

NZ Ready
NZ Ready는 뉴질랜드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제공되는 계획 
도구입니다. 이곳에서는 이주에 필요한 목록을 작성하고 체크해야 할 것들이나 
메모들을 적어둘 수 있습니다.

참조: http://nzready.immigration.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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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비자가 필요한가?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에 적합한 비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ƨ임시 취업 비자(Temporary work visas)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뉴질랜드 고용주로부터 일자리 제의를 받은 사람

 >  수요가 많은 기술을 가진 사람

 >  특정 목적, 프로젝트나 이벤트를 위해 방문한 사람

 >  직업 경험을 쌓거나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한 뒤에 일을 하려는 사람

 >  학생이고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  뉴질랜드에 있는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일을 하려는 
사람

 ƨ영주권(Residence Visa) 또는 탤런트 비자 (Work to Residence 
visa)

이 비자는 뉴질랜드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취득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직업이나 기술을 바탕으로 취득합니다. 

 >  기술 이민 (Skilled Migrant Category), 뉴질랜드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자격,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

 >  탤런트 비자 (Work to Residence), 뉴질랜드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이 있는 사람 (예 장기 기술 부족군)이나 인가 받은 고용주로부터 일자리 
제의를 받은 사람을 위한 비자

 >  취업 후 영주권 (Residence from Work), 이미 뉴질랜드에서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원하는 사람을 위한 비자

뉴질랜드에서 공부하고 있는 국제 학생은 주당 20시간까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일을 하려면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들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http://nzstudywork.immigration.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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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유형과 뉴질랜드에서 일하는 것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www.immigration.govt.nz 

 > 비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뉴질랜드 이민성 0508 558 855로 
연락하십시오. [통역사가 필요하면 랭귀지라인을 요청하십시오]

이민 조언자(Immigration advisers)
사설 이민 조언자를 고용한다면 Immigration Advisers Authority(IAA)에서 
발행한 자격증을 소지하였는지 알아보십시오.

이민 조언자에게 받은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IAA에 전화나 이메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IAA 홈페이지에서 조언자의 자격증 소지 여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www.iaa.govt.nz

임시근로자를 위한 조언
비자의 상태가 근로자의 지위와 고용주, 근무지를 정합니다. 근로자는 비자의 
상태에 적합한 일만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태를 바꾸고 싶다면 가까운 뉴질랜드 이민성으로 가십시오. 고용주를 
바꾸고 싶다면 Variation of Condition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전 
고용주도 당신이 직장을 옮긴다는 사실을 뉴질랜드 이민성에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비자 기간이 만료한 뒤에도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싶다면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훨씬 전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국민이 직장을 찾는데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 비자 취득 조건은 변할 수도 있으며, 새로운 
조건에서는 비자를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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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연장과 새로운 비자 신청 등, 비자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비자가 만료되기 2-3개월 이전에 신청하십시오.

소지하고 있는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뉴질랜드를 떠나야 합니다.

비자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뉴질랜드 이민성: 

>   0508 558 855 (뉴질랜드 내 오클랜드 이외 지역)나 

>   09 914 4100 (오클랜드 내)로 연락하십시오. 

[통역사가 필요하면 랭귀지라인을 요청하십시오]

뉴질랜드로 가족을 데려오기 
근로자의 가족이 이민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족을 뉴질랜드로 데려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dependent 
children)를 의미하고, 자녀란 미혼이고 자식이 없는 24세 이하의 자녀를 
말합니다. 그 외에도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들이 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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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가족은 다른 문화에서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뉴질랜드로 가족을 데려오고 싶다면 고용주와 의논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족이 온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가족이 영어를 할 줄 아는가?

 >  당신이 받고 있는 급여가 온 가족이 생활하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가?

 >  거주할 곳은 있는가?

 >  자녀들은 어느 학교로 갈 것인가?

 >  사실혼 배우자/배우자가 운전을 하는가?

 >  사실혼 배우자/배우자가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에 맞는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가?

 >  사실혼 배우자/배우자는 직장을 찾을 수 있을까?

 >  가족에게는 어떤 사회적 지원망이 있는가?

 >  가족은 건강관리와 같은 공공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가?

 >  가족이 새로운 나라에서 적응을 할 수 있는가?

 뉴질랜드로 가족을 데려오는 것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www.immigration.govt.nz/join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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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의 생활

주거지 찾기
뉴질랜드에 도착하면 우선 거주할 곳을 찾아야 합니다. 주거지는 다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뉴질랜드 가정에서 하숙

 >  ‘bed and breakfast’나 호스텔에 머물기

 >  플랫 (집이나 아파트를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것)

 >  주택 임대

 >  주택 구매

 >  근로자용 주택 (고용주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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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ƨ뉴질랜드에서 주택 임대
뉴질랜드에서 임대를 하는 주택에는 일반적으로 가구가 없습니다. 오븐은 
있지만 그 외에 가구, 냉장고, 세탁기, 드라이어, 식기, 냄비, 프라이팬 등은 직접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뉴질랜드의 주택은 단열이 안되어있고 실내에는 난방 시설이 없으므로 
아주 추울 수 있습니다. 특히, 남부에 거주할 경우 겨울에는 추위에 잘 대비해야 
합니다. 

집세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대도시가 작은 도시에 비해 집세가 
높습니다. 시내 중심 가까이에 임대를 구할 경우에도 집세가 높습니다.

뉴질랜드 주택 임대와 임대차 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www.tenancy.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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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운전하기
뉴질랜드에서 운전을 하려면 고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어로 번역되어있지 않은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영어로 번역한 
증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12개월간 
운전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방법은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www.tinyurl.com/newdrivenz

뉴질랜드의 운전 환경은 다른 나라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안전 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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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운전을 할 때 유념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  운전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는 다는 것은 비자가 취소되고 뉴질랜드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도로 좌측으로 주행을 합니다.

 >  법적으로 안전벨트 착용의 의무가 있습니다.

 >  뉴질랜드는 언덕이 많으며 바람이 많이 불고, 길이 좁기 때문에 생각보다 
주행 시간이 더 길 수 있습니다.

 >  외진 곳은 비포장 도로가 많습니다.

 >  시골 길에는 양과 소가 길가에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운전을 할 때는 항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경찰과 과속 단속 카메라는 뉴질랜드 도로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세 이상의 음주 제한은 1리터 호흡 당 250 micrograms (mcg) 
• 20세 미만의 음주 제한은 0 mcg

 >  약물 복용 운전 또한 금지되어있습니다. 
•약물이란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말하며,  
   여기에는 불법적 또는 합법적인 약물, 처방 받은 약 모두가 포함됩니다.

 >  운전 중 통화와 문자와 같이 핸드폰을 손으로 쥐고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있습니다. 
•핸드폰을 사용해야 한다면 핸즈프리 장비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안전한 장소에 차를 대 놓고 사용하십시오.

더 많은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www.tinyurl.com/newnzdriver

www.drivesafe.org.nz

www.tinyurl.com/nzroad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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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법률
뉴질랜드에 새로 온 사람들은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뉴질랜드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을 어기는 것은 당신과 가족의 비자 상태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민자 (뉴질랜드 시민권을 소지 하지 않은 사람)의 성품에 대한 의문을 
일으키게 하는 범법 행위에 대하여,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뉴질랜드 추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 (음주운전, 약물 복용 운전 
등)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것은 임시 근로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소지한 
이민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뉴질랜드 기후 

뉴질랜드의 기후는 당신이 알고 있는 것과 아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름은 12
월에서 2월 사이 이고, 겨울은 6월에서 8월 사이 입니다.  일반적으로 북쪽 
지방이 남쪽 지방보다 더 따뜻합니다.

뉴질랜드 날씨는 매우 변덕스럽습니다. 우리는 흔히 ‘4계절이 하루에’ 있다고 
말합니다. 집을 나설 때는 날씨 변화에 대비하여 갈아입을 것을 준비하십시오.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재킷이나 우산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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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뉴질랜드는 유해한 자외선 수치가 높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햇볕으로 
인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구름이 많은 날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햇볕에 심하게 타는 것은 피부 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뉴질랜드는 
흑색종 (피부암의 한 종류) 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모자, 
선글라스, 헐렁한 셔츠와 바지로 
가리고 적어도 SPF 30의 선크림을 
바르도록 하십시오. 

뉴질랜드에서 '태양에 똑똑하게 대처하기(sun smart)'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unsmart.org.nz

생활비
이민자들은 뉴질랜드의 높은 물가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인구가 
적으며 입지적으로 고립된 위치에 있으므로 물건을 수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뉴질랜드의 생활비는 다른 OECD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생활비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www.newzealandnow.govt.nz/living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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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 참여하기
뉴질랜드사람들은 아주 친절하고 사회성이 좋다는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

 >  지역 도서관 방문 – 스포츠, 미술, 문화 모임과 같은 지역사회 모임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지역사회 게시판에 있습니다.

 >  다른 이민자들로부터 정보를 얻습니다.

 >  지역 슈퍼마켓 방문 – 거의 모든 슈퍼마켓에는 지역사회 게시판이 있습니다.

 >  종교가 있다면 교회나 다른 종교 모임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  고용주와 동료에게 당신의 관심사와 취미 얘기하십시오 – 그들이 뉴질랜드에서 
당신의 관심사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착에 필요한 지원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정착에 관한 정보와 자원,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로 온 사람들이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고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다음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www.newzealandnow.govt.nz 

뉴질랜드 이민성 페이스북 ‘New to New Zealand’ 를 통해 새로운 

이민자들과 만날 수 있으며, 뉴질랜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참조: 

www.facebook.com/NewtoNew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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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ƨ저작에 기여한 기관

본 가이드는 다음의 기관들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저작하였습니다. 

본 가이드의 사본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방문: www.newzealandnow.govt.nz/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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